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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1.(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 7월 1일부터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 임상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
- 질환 특성 반영한 재등록 기준 마련, 치료 중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 특례종료일 3개월 전부터 암이 남아 있으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복용 등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하였으나, 학회 등

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하여 만성골수성백혈

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

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개정 해석은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해석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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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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